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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, 공정증서 등 5가지로

제한하고 있음.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

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.

그런데 이러한 ‘수기 작성’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

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. 2018년,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 부동

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서 본문 2쪽은

직접 손으로 쓰고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

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1, 2심 재판부는 자필

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어, 고

인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이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

PC 등을 이용하여 작성,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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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,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

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65조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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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65조(유언의 보통방식)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(自筆證書), 녹음

(錄音), 공정증서(公正證書), 비밀증서(秘密證書), 구수증서(口授證書)

와 디지털증서의 6종으로 한다.

제10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산목

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

자적 형태로 작성ㆍ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언자는 그

재산목록의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0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69조의2(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) ① 유언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

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

보의 형태(이하 “디지털증서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로 유언을 작성할

수 있다.

②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ㆍ연월일ㆍ주소

ㆍ성명을 작성하고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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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한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에

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

하여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.

④ 전자유언보관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디지털증서에 대하여 인

증을 부여하고, 유언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한다.

⑤ 유언자는 언제든지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하여 디지털증서의 보관

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회 신청을 하는 때에 디지털증서

는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070조의 제목 “(口授證書에 依한 遺言)”을 “(구수증서에 의한 유

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제

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 및 제1069조의2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

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

취지를 말하고 유언의 취지를 들은 그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

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

하여야 한다.

제1091조제2항 중 “前項의 規定은 公正證書나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

에 適用하지”를 “제1항은 공정증서, 구수증서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

유언에 적용하지”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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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디지털

증서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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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第1065條(遺言의 普通方式) 遺言

의 方式은 自筆證書, 錄音, 公

正證書, 秘密證書와 口授證書의

5種으로 한다.

제1065조(유언의 보통방식) 유언

의 방식은 자필증서(自筆證書),

녹음(錄音), 공정증서(公正證

書), 비밀증서(秘密證書), 구수

증서(口授證書)와 디지털증서의

6종으로 한다.

第1066條(自筆證書에 依한 遺言)

① ㆍ ② (생 략)

第1066條(自筆證書에 依한 遺言)

① ㆍ 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③ 제1항에 따른 자필증서에

의한 유언을 보충하기 위하여

재산목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

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을

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

ㆍ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다. 이

경우 유언자는 그 재산목록의

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하

여야 한다.

<신 설> 제1069조의2(디지털증서에 의한

유언) ① 유언자는 정보처리시

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

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

나 저장되는 정보의 형태(이하

“디지털증서”라 한다. 이하 같



다)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.

②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

유언자가 유언의 전문ㆍ연월일

ㆍ주소ㆍ성명을 작성하고 「전

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을

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

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함

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전자유언보관소에 대한 제

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

면전에서 하거나 영상과 음성

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

신수단을 이용하여 공증인 또

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

서 하여야 한다.

④ 전자유언보관소는 제2항에

따라 제출된 디지털증서에 대

하여 인증을 부여하고, 유언자

에게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를

교부한다.

⑤ 유언자는 언제든지 전자유

언보관소에 대하여 디지털증서

의 보관 철회를 신청할 수 있

다. 이 경우 철회 신청을 하는

때에 디지털증서는 효력을 상

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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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1070條(口授證書에 依한 遺言)

①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은 疾

病 其他 急迫한 事由로 因하여

前4條의 方式에 依할 수 없는

境遇에 遺言者가 2人以上의 證

人의 參與로 그 1人에게 遺言

의 趣旨를 口授하고 그 口授를

받은 者가 이를 筆記朗讀하여

遺言者의 證人이 그 正確함을

承認한 後 各自 署名 또는 記

名捺印하여야 한다.

제1070조(구수증서에 의한 유언)

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

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

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 및

제1069조의2의 방식에 의할 수

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

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

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유

언의 취지를 들은 그 증인이

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

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

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

야 한다.

② ㆍ ③ (생 략) ② ㆍ ③ (현행과 같음)

第1091條(遺言證書, 錄音의 檢認)

① (생 략)

第1091條(遺言證書, 錄音의 檢認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前項의 規定은 公正證書나

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에 適用

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은 공정증서, 구수증서

및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에

적용하지---------.


